
 1.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이 적용되는 대상은?

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관련 Q&A 

 2.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의 전년도 건강진단 검진일이 5월 31일인 경우 
   언제까지 건강진단을 받으면 되나요?

 3. 전년도 건강진단 검진일이 6월 1일인 경우는 지침에 적용되나요?

ㅇ「식품위생법」,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,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라 

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이 대상입니다.

ㅇ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에 따라 건강진단 검진일이 2월 17일
부터 5월 31일 사이에 도래한 대상자는 1개월 연장됩니다.

* (예시) 2019년 검진일이 4월1일인 경우, 2020년4월30일까지 건강진단 실시
2019년 검진일이 5월31일인 경우, 2020년6월30일까지 건강진단 실시

ㅇ 건강진단 실시 한시적 지침은 영업자 및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는 

보건소의 감염병 대응 업무 집중에 따라 부득이하게 건강진단 실시

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 것이나, 감염병 확산에 따라 식품을 취급

하는 종사자들의 개인 위생관리 및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입

니다. 따라서,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들은 연장된 기간 내에 차질 

없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영업에 종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

ㅇ 동 지침은 2019년도 건강진단 검진일 기준 2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

적용되며, 현재는 추가적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 없습니다.

 4. 건강진단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?

ㅇ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제3조에 따라 건강진단은 「지역

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 뿐만 아니라 「의료법」에 따른 종합병원·병원 

또는 의원에서 실시할 수 있으므로, 개인 위생관리 및 감염병 확산 

방지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들은 연장된 기간

내에 차질 없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영업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ㅇ 또한, 상기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해당 영업소에 방문하여 다수의 

인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밀집도를 고려하여 시차를 

두어 실시하는 등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

바랍니다.


